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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

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

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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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on policy compliance by the target groups for policy are made by 

expected net benefits. Such decisions, however, may be made according to 

negativity bias by placing higher value on damages than profits. Therefore, 

assuming that there is also a negativity bias in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incentive system for local shared tax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also have higher level of policy compliance with penalties than 

with incentives within the tax,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this through 

survival analysis. As a result, study verified that the penalty could work as a 

better means of inducing policy compliance than the incentiv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ich suggests that negativity bias may play a role in local 

governments’ policy compliance.

□ Keywords: Incentive System of Local Shared Tax, Negativity Bias, Survival 

Analysis,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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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재정의 일정 수준이상의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해 마련되며 이에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지방재정조정제도

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

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

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대상집단이 되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성과는 결국 제도

의 운영 목적에 부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순응은 매우 중요시된다. 다만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정책순응

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고 제도 내에 포함된 인센티브와 패널티라는 두 개의 정책수

단이 공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순응은 정책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김석태 외, 

2003; 김정완 외, 2015) 지방재정의 효율성 확보(정종필, 2005; 배인명, 2010), 재정 책임성 

강화(서정섭, 2010)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지만 운영 과정

에서 인센티브가 지니는 제도적 한계점과 제도 순응에 대한 한계,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

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순응에 따른 편익은 불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명확하게 인지되며 이로 인

해 불확실한 인센티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보다는 다소 불확실성이 적은 패널티의 회

피에 보다 노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정성 편향 개념에 따라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기에 패널티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부정성 편향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가 전체적인 평가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며, 

편익보다는 비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황아란, 2000:197; 이

은미 외, 2015:223). 전망이론에서 손실회피 성향을 보이는 이유 또한 행위자들이 손실로 인

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보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이다. 부정성 편향은 이미 심리학에서 일반원

칙 내지 법칙으로써 작용하며(Baumeister et al., 2011; Rozin and Royzman, 2001; 

Morewedge, 2009 등) 경제학, 언론학, 정치학 등 거의 모든 영역의 행동에서 발현된다(김

상섭 외, 2017:643). 이러한 부정성 편향의 개념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책순응을 

예상하면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익을유벌하는 인센티브 보다는 손해를 야기하는 패널티에 보

다 민감할 수 있으며, 이에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성 편향을 

제시하는 전망이론에서는 각 주체가 다른 준거점을 갖고 상황적 맥락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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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기 다른 재정 역량을 지닌 시, 군이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 및 군 지역의 인센티브 제도에 갖는 정책순응 

수준 또한 다를 것이 기대된다. 부정성 편향 개념은 이렇듯 정책순응에 있어서 함의를 지니지

만 정책순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책순응에 있어 패널티와 인센티브라

는 제도에 대해 정책대상집단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성 편향의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

한 경향이 시와 군 지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부정성 편향

을 고려한 정책설계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정책대상집단의 효용과 부정성 편향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을 순응하거나 혹은 불응하는 의사결정의 준거점은 바로 기대 순편익

이다(김미연, 2010:50). 즉, 정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고려하여 얻게 

되는 기대순편익이 많을 경우 정책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불응이 야

기된다(Anderson, 1979:115). 물론 이 과정에서 편익과 비용의 계산은 직접적인 경제적 요

인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순응에는 순응주체의 능력부족 외에도 의욕부족이 중요시되

는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부에 대한 신뢰, 정책의 필요성 등 정책에 대한 다양

한 인식들 또한 고려되어 순편익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정책대상집단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에 따른 행위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효용이론(utility theory)이다. 

효용이론은 “경제 참여주체의 선호와 선택의 문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이론”이다(민유주

아나 외, 2017:102). 이 이론에서 개인은 “개인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며 개인 행태의 

동기는 주로 물질적인 보상에 의해서 유발되고, 단기적인 손익에 집중하고 개인의 행위는 예

1) 규제에 대한 순응을 연구하는 관점 중 피규제대상 즉, 정책대상집단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은 크게 
도구적 조망, 그리고 규범적 조망으로 구분된다(박삼주, 1999). 도구적 조망에서 순응은 행위자의 이기
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며, 규범적 조망은 행위자가 정의와 도덕을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지닌다. 즉, 정의와 도덕적 관점에서는 순응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도 순응이 
나타나는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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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결과에 대한 가치부여와 확률판단의 결합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전제한다(Tylor, 

Rasinski and Griffin, 1986; 박삼주, 1999:50 재인용). 즉 효용이론에서 바라보는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준거를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만을 고려하므로 

매우 명료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은 결국 개인의 비용과 이익에 

의한 선호로 결정된다. 효용이론은 개인의 편익과 비용이라는 논리적 명료성과 간결성, 정책

처방의 명확한 논거 제공, 보편적 설명력 등의 장점을 지닌다(Tsebelis, 1990; 박삼주, 

1999:51 재인용). 하지만 효용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비용과 편익에 따른 효용은 사실상 

각 개인의 인지에 의해 계산된 주관적 가치이다(임용택, 2003:272). 부언하면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주어지는 상황에서 비용 1단위와 편익 1단위는 효용이론에서 같은 크기(등가)를 지녀

야 한다. 하지만 편익과 비용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기대값’이며 이러한 기댓값의 추

정은 개인의 주관에 좌우된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은 향후 일어날 확률과 그리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리 측정될 수 있다. 

효용이론에서 제시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Kahnman and Tversky(1979)는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 반사 효과(reflection effect), 고립 효과(isolation effect)를 제시하

여 효용이론을 비판하며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하였다(김동철 외, 2003:54; 김

태은, 2013:406-407). ‘확실성 효과’는 확률적 상황에서 개인이 확률이 낮은 것에 비해 높은 

것에 보다 가중치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반사 효과’는 긍정적 기대에서의 선호와 부정적 기

대에서의 선호가 반대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편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위험회피(risk 

aversion) 성향을 지니지만 비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위험선호(risk seeking) 성향이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립 효과’는 동일한 선택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상황

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망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효용극대화를 기반으로 이

루어진다는 효용이론의 논리와는 달리 이익과 손해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는 ‘영역효과

(frame effect)’와 그 밖의 휴리스틱(heuristic)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상현, 2008:137). 이들을 기반으로 한 전망이론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가치함수(value 

function)를 갖는다. 그리고 전망이론에서의 가치함수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황아란, 

2000:195). 첫째, 전망이론에서는 절대 기준값 대신 준거점(reference point)을 상정하여 

편익과 비용을 정의한다. 개인은 준거점에 따라 기대효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같

은 이익과 손실이더라도 개인이 처한 준거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효용이론이 준거점

에 상관없이 위험회피를 예상하는 것과 차이를 지닌다. 준거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라기보다

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과거 상당 기간 주어진 동일한 자극, 소득, 성과 등 또한 준

거의 기능을 갖는다. 준거는 단순히 준거점이 되는 절대적인 수준만을 준거로 하지 않는다. 

준거점은 이 외에도 절대값에서의 변화량, 즉 준거점에서 변화한 최종값 간의 차이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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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준거점에서의 차이가 개인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준거를 결정하는 요인 또한 개인의 인지를 결정짓는 동기부여, 노력, 인내, 향후 예상되는 

결과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홍훈, 2017:86).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준거점을 설

정하는지가 이익이나 손실 변화량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위험회피 성향 및 위험추구 성향이 존재한다. 편익과 비용 모두 한 단위 증가 시 초

기의 변화폭이 준거점에서 멀어질 때보다 크게 나타나는 민감성의 체감(diminishing 

sensitivity)을 지닌다. 부언하면 준거점에서 멀어질수록 한 단위의 이익이나 손해가 유발하는 

효용가치의 변화가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결합할 경우 이

익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태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익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

적이고 손실에 있어서는 위험 추구적 성향을 보인다.2) 

셋째, 편익보다 비용에 대한 기울기가 크다. 이는 행위자가 편익에 비해 비용이나 손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회피(loss aversion)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가치함수를 보면 

편익에 있어서는 오목(concave)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볼록(convex)한 모습을 보인다. 즉, 

손실과 이익의 한 단위 변화가 대칭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고 비대칭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효용이론에서 계량화된 한 단위의 이익과 손실의 가치가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전망이론과 효용이론의 차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효용이론에서는 이익과 손

해에서 동일한 가치의 변화가 유발된다. 하지만 효용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전망이론

에서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단 효용이론에서는 이익과 손

해 모두에서 이익과 손해가 커지더라도 이에 비례한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전망이론에서

는 이와 달리 비례하지 않고 한단위의 증가량에 대해 다른 크기의 가치가 나타난다. 부언하면 

준거점에 가까울수록 더 큰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고 준거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에 대한 체감

이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망이론에서는 1단위의 손실과 이익이 상이한 가치의 크기

가 부여된다. 즉, 이익보다는 손실에 보다 큰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아래 그림으로 알 수 있

다. 전망이론의 함수를 보면 이득에 비해 손실에서의 곡선이 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단위의 이득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에서의 가치 변화의 절대값이 이

득에서의 절대값에 비해 크개 발생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준거점

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전망이론에서의 준거점은 경제적 주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준거점을 기반으로 다른 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 

2) 이익에 대한 위험회피성과 손실에 대한 위험추구성은 확률이 중간 이상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확률이 
작은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이익에 대해서는 위험추구성,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이 나타난다(도모
노 노리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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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용과 편익에 대한 효용의 변화 차이  

전망이론의 가치함수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행위자는 위험회피성향으로 인해 이익보다는 

손실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선호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합리성(situational rationality 혹은 contextural rationality)에 따라 같은 

비용과 편익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박상현, 2008:139). 전망이론

에서 갖는 손실회피 성향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으로 설

명한다. 

부정성 편향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가 전체적인 평가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며, 

편익보다는 비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황아란, 2000:197; 이

은미 외, 2015:223). 전망이론에서 손실회피 성향을 보이는 이유 또한 행위자들이 손실로 인

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보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이다. 부정성 편향은 이미 심리학에서 일반원

칙 내지 법칙으로써 작용하며(Baumeister et al., 2011; Rozin and Royzman, 2001; 

Morewedge, 2009 등) 경제학, 언론학, 정치학 등 거의 모든 영역의 행동에서 발현된다(김

상섭 외, 2017:643). 

부정성 편향은 기본적으로 손실에 보다 민감한 행태에 초점을 두지만 전망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행위자는 이익이나 가치가 작을 때에 보다 큰 가치변동을 느끼는 민감도 체감성

(diminishing sensitivity)을 지닌다(도모노 노리오, 2011:109). 부언하면 민감도 체감성은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같은 맥락으로 준거점이 낮은 상태에서의 이

익과 손실의 발생이 준거점이 높은 상태에서의 이익과 손실의 발생보다 행위지로 하여금 높

은 가치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성 편향 또한 민감도 체감성에 따라 준거점이 낮은 

상태에서의 부정성 편향이 준거점이 높은 상태일 때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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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부정성 편향은 새로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손실을 회피하는 보수

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행위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지위, 권리, 의견 등 포함)에 대해서는 이를 보

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보유효과(endowment effect)와 현재 

상태의 변화를 회피하려는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지난다(도모노 노리오, 

2011:135). 즉 경제적 행위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이익에 보다 높은 가치

를 부여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자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

에 이러한 상태의 변화는 손실로 인식되어 이를 거부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하에서

는 객관적으로 등가의 가치를 지닌 것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인식하기에 같은 가

치로 교환을 지니는 것으로 현재의 상태를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는 보유효과와 현상유

지 편향에 기인하여 당사자에게는 같은 가치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성 편향

에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혹은 기존에 지니는 것을 등가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손실로 인식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책순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환경, 건설, 생활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서 순응의 원인 분석과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강

제상 외, 1996; 한승준, 2002; 강희원 외, 2007; 민형기 외, 2011; 김관보 외, 2012 등). 그

리고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순응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강제상 외(1996)는 수질규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정책순응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책대상집단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승준(2002) 또한 서울시 

무료택시 정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순응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이 외에도 박용치 외(2005), 강희원 외(2007), 민형기 외(2011) 등 정책순응에 대해 

실증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정책대상집단 및 정책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정책순응이 정책대상집단 내 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정채순응에 있어서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

분 Young(1979), Anderson(1984), 정정길(2003) 등에서 제시된 영향요인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영향요인들의 구성은 연구자별로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정정길(2003)과 같이 정책내용, 정책집행집단, 정책수혜자 

집단의 특성에 맞춘 변수들로 구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회귀분석이 주

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나, 설문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횡단면 자료 기반의 다중회귀분

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평균비교검정이나 분산분석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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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구조방정식의 적극적인 활용 추세에 부응하여 정

책순응 관련 연구에서도 민형기 외(2011), 김관보 외(2013) 등에서 구조방정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강희원 외(2007)는 판별분석을 활용하기도 하며, 배수진 외(2011)는 실험설계를 

구성하여 조세순응을 분석하는 등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정책순응에 대한 

영향요인과 정책순응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배수진 외(2011)는 과세당국의 제재(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의 공개) 및 보상 정책(성실납세자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조세순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타 연구들과는 달리 배수진외(2011)는 실험설계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의 연구를 진행한 최정우 외(2017)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대상으로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을 생존분석을 통해 본석하였다. 특히 재정규모를 4분

위로 구분하여 재정규모에 따른 정책순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재정규모가 

클수록 감액처분에 대한 노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규모가 클수록 자치단체의 

감액처분에 대한 정책순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책순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집행수단이나 유인체계의 구성에 따라 정

책순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는 보상과 제재가 혼재되어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제도가 운영되는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세출 절감이 중심이 된 기준재정수

요액 분야의 인센티브 적용과 세입 확충이 중심이 된 기준재정수입액 분야의 인센티브 간 정

책순응의 차이가 유발될 수 있으며, 분야 내 정책수단인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정책

순응의 차이가 유발될 것을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할 수 있다.

2.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책순응과 부정성 편향 

지방재정에서 상당수의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확보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 대부분

인 보통교부세는 사용목적 등이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크므로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교부는 자치단체의 세입(기준재정수입액)이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원(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려는 노력보다 교부세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김석태 외, 

2003; 윤석완, 2006; 주만수, 2009; 배인명, 2010; 김정완 외, 2015; 류영아, 2017).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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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1997년부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제1항3)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의 

92.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

체별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류영아, 2017:6). 본고에서 다루는 보통교

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와 차이점

을 지닌다. 

<표 1> 보통교부세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종류 및 판단기준 

구  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 

규모
(’17년 기준)

2.7조원
(기준재정수입 인센티브 : 2.2조
기준재정수요 인센티브 : 0.5조)

0.1조원 213억원 

근거

∙ 「지방교부세법」제8조의제3 
제1항 및 제2항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8

조 및 별표 6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7항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9조

의2제1항 제3호 및 제2항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

10조 및 별표 8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항 

판단기준 

∙세출효율화 8종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절

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
제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
감, 지방청사관리운영, 민간
위탁금절감, 읍면동통합)
∙세입확충 7종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

납액축소, 경상세외수입 확
충, 세외수입체납액축소, 탄
력세율적용, 지방세감면액축
소, 적극적세원발굴 및 관리)

우수지방자치단체(정부합동평
가 등 우수, 분쟁해결 등 우수, 
행정･재정실적 우수, 그 밖에 주
요 우수 정책사업)

지방재정혁신 우수(세출절감, 
세입증대, 벤치마킹), 지방공기
업 혁신(공기업구조개혁, 상하
수도 경영개선, 지방재정분석 
우수(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자료: 류영아(2017:10)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당･
3)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
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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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태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제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

탕으로 재정운용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 교

부 시 사전적으로 제재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와 차이를 지닌다. 한편으

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국가장려시책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시

책수요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와 재원의 차이를 갖는다.  

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교부액을 가감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충해주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체

단체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비용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이를 보정한 후 차액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자료 : 행정안전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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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김석태 외, 2003; 윤석완 

외, 2009; 김정완 외, 2015) 지방재정의 효율성 확보(정종필, 2005; 배인명, 2010), 재정 책

임성 강화(서정섭, 2010)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지

니는 제도적 한계점과 제도 순응에 대한 한계,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

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첫째,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지닌 정책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

책적 지지가 부족하다. 현재 인센티브 제도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엑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언하면 기준재정정수요액 산정시에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동시에 작용

하며, 이와 같은 구조가 기준재정수입액에서도 나타나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 하에서는 보상과 제재가 혼재되어 최초 보통교부세 배부액에 어떠한 인센티브

와 페널티가 영향을 미쳤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효과가 저하

될 우려가 있다(김정완 외, 2015:96). 실제 지방자치단체 또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가 낮으며(배인명, 2010:92),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교부세의 변화보다는 보통교부세 배부 총

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김정완, 2015:95). 또한 보상과 제재를 결정하는 판단기준 

또한 ’18년 기준으로 15개나 되며 각각의 판단기준을 통해 보상과 제재를 산정하는 기준 또

한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일부 판단기준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따라 판단기준이 세

부적인 여러 개의 판단기준으로 분화하거나 또는 판단기준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판단기준들이 새로 신설되는 등 판단기준이 계속 변화하고 있

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상과 제재 수준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류

영아, 2017:2). 정책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정책대상집단

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지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 

둘째,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순응 역량이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인센티브

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전술하였듯 인센티브 제도는 15개의 판단 기준을 통해 보상

과 제재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른 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탄력세율 적용, 경상세외수입 확충, 신규세원 발굴 등은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례로 경상세외수입의 경

우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하천, 상･하수도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요금 등의 사업수입 등

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혹은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성과가 개선되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석완(2006)은 “기준

재정수입액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기준재정수입액과 합리적 관계설정 없이 발생요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

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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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방교부세 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정

책목표와 괴리된 정책집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대상집단인 지방자치단체는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과 유인체계와의 괴리를 인식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

어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보상보다는 페널티를 통한 제재가 큰 구조이며 중앙정

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달성도가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인식될 소지가 많다. 연도별 인센티브 산정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보통교부

세 인센티브 제도는 교부세를 증액하는 인센티브보다는 감액하는 페널티의 규모가 더 크다. 

실제로 2017년 교부세 인센티브 규모와 페널티 규모를 비교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

도로 얻게 되는 ‘자체 노력’에 해당하는 교부세 총량은 1.6조원 감액으로 나타난다. 부언하면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실제 보툥교부세 총액은 1.6조원 만큼 적게 교부

된다. 이에 대해 김정완 외(2015), 류영아(2017) 등 또한 인센티브에 비해 페널티가 많은 구

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의 유인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정부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로 가정

된다는 점에 착안하면(소병희, 1996:276), 자치단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료, 그리고 특

정 이익집단의 사익추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De figuelredo & Welngast, 2005; 

Welngast, 2009; 이은미 외, 2016).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선택은 복잡한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영향의 산물이다(이은미 외, 2016:218). 부언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정책선택 시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정치적 요인 또한 고려한 종

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정책조합을 찾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기도 한다(이

은미 외, 2016:218).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책순응

의 결정 시 전략적인 행위를 보일 소지가 크다.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지방

재정의 불균형 심화, 지방의 재정 자주성 침해,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감소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김석태 외, 2003:252). 이러한 문제들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

도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재량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배분 

구조상 재정수요의 증가나 재정수입 축소 시 보다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가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재정운용을 태만히 할 경

우 받을 수 있는 교부세 보다 크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수단으로써 인센티브제도가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주만수(2009)나 최병호 외(201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자체 재원 증가는 교부세 감소를 야기하며 자체재원 1원의 증가가 교부세 총액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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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효과가 1보다 작아 인센티브 제도의 유인효과가 적다고 제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는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은 주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집권이라는 사익추구를 위해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순응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정성 편향 개념에 따라 정책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편익보다는 비용에 보다 민감

하게 반응하며, 더 나아가서는 특정 정책결정으로 이익을 얻을 집단보다는 비용이 유발될 집

단으로부터의 비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Weaver, 1986: Hood 2010; Howlett, 2014 

등).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득이나 손실을 보는 집단의 조직화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Weaver, 1986; 김상섭 외 2017:648). 만약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높은 조직화가 이루어

져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면 정책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보다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4)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

을 축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입확충을 위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탄력세 적용 등 지방자

치단체의 세율인상이 수반되며, 세출축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민간단체 등에 지급

되는 보조금 축소 등이 수반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은 더 많은 교부세를 받기 위해 지역주

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이 비용 중 민간경상경비 지원 등 보조금은 특정 지역 

이익단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대한 저항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교부세 인

센티브라는 편익과 정치적 손실이라는 비용을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에 대한 순응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난회피 또는 부정성 편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은 자체노력 증대를 통한 인센티브의 확대보다는 비난회피를 위한 페널티의 감수로 나타날 

경향이 크다(이은미 외, 2015:218; 이은미 외, 2016:448). 실제 이은미 외(2015)에서 지방교

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부정성 편향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출 절감을 통해 얻게 되는 기준재정 수요 인센티브는 지방선거가 없는 시기 또는 

주민 전체에 대한 예산 증가액이 높은 경우 등의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반면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 인센티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은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적 편익 외에 정치적 편익이 고려되어 인센티브제

도에 대한 정책불응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라는 두 

개의 정책도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은 부정성 편향으

4) 이해관계자의 편익은 가시화되기 쉽지 않은 반면, 이해관계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 증가는 편익에 비해 
쉽게 인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불만족은 편익보다 조직적으로 표출된다(Wilson, 1973; 
이은미 외, 201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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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페널티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 즉 페널티에 대한 정책 순응이 인센티브에 비해 강

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의 비용부담이 급증하는 정책결

정을 회피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불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속에서 제도에 불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확보

되어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야 한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교부

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순응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인센티브와 페널티간 정책순응도는 

부정성 편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페널티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차년도에 동일한 페넡티를 받지 

않기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차년도에도 인센티브

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 페널티를 회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줄

이고,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부받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

기 위한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노력에는 주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순응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중 페

널티에 대한 정책순응이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책순응을 지속기간(duration)으로 측정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선

형회귀분석으로 추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먼저 인센티브를 받다가 페널티를 

받거나 혹은 페널티를 받다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경우의 확률이 분석기간 동안 일정하다

고 가정하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지속되는 기간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지수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의 형태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기간의 최빈

점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분석기

간 동안 인센티브가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페널티가 계속 지속될 경우 회귀분석에서는 종속

변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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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정책순응 수준과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존분석은 “설명변수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이 특정기간 동안에 다른 비교대상보

다 특정 사건을 경험하게 될 위험(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석호원, 

2010;:188) 사회과학에서는 사건사분석(EHA, event history analysis)로 지칭하기도 한다. 

생존분석을 통해 특정사건이 발생할 확률(위험률함수, hazard function)에 대한 분포를 알고 

그 확률함수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covariance)을 도출해낼 수 있다.5) 

생존분석에서는 위험률함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모수적(parametric) 추정과 반모수적

(semi-parametric) 추정, 그리고 비모수적 추정으로 구분된다. 모수적 추정의 경우 위험률

함수의 베이스라인의 가정을 상수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두어야 하며, 반모수적인 경

우에는 위험률함수에 대한 특별한 가정은 없으나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에 있어서는 

선형모형을 가정하고 확률은 로짓모형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의 지속성, 즉 페널

티가 지속되다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혹은 인센티브가 지속되다가 페널티를 받는 확률을 분석

하기 위해 비모수 추정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Kaplan-Meire 모형(이하 K-M)을 이

용하고자 한다. K-M 모형은 분석대상을 관찰기간이 짧은 순으로 나열하여,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사건의 확률을 산출하여 누적확률을 산출해나가는 방법이다

(Kaplan & Meier, 1958). K-M 모형을 통해 위험률 함수를 도출하여 정책순응 수준을 분석

한 후,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정책순응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누적생존확률곡

선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검정인 로그순위검정(log rank test)과 Wilcoxon검정을 활용하

고자 한다. 

먼저 정책순응의 측정은 전술하였듯 인센티브 제도 내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지속되는 기

간(T)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생존함수 S(t)는 t시

점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유지되고 있을 비조건부 확률로 생존함수S(t)와 지속기간(T)의 

분포함수 F(t)는 다음 식(1)과 같이 정리된다. 

  Pr  Pr≤  (1)

하지만 생존함수의 논의는 주로 생존함수와 일대일 관계에 있는 위험률함수(hazard 

5) 생존분석의 주 관심사인 지속기간의 분포는 특정기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므로 직관적으
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기간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그 다음 기간에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률 확률인 ‘위험률함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위험률함수는 생존함수와 일대일 관계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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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위험률은 t기까지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지속

되다가 (t, t+dt) 기간에 인센티브가 페널티로 변경되거나 혹은 페널티가 인센티브로 변경되

는 확률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수식(2) 같으며, 순간의 위험률이 누적

된 누적위험률 함수는 수식(3)이 된다.  

  lim∆→
∆

Pr∆≻≥≥

 






(2)

 






  log

  exp

(3)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중 비모수적 방법인 K-M 모형을 통해 생존함수를 추정하고자 한

다. 비모수적 방법은 생존시간에 대한 분포를 모를 때 생존함수를 추정할 수 있어 가장 대표

적으로 사용된다. K-M 추정량을 통한 모형은 아래 수식(4) 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4)

   기에 퍼널티처분또는인센티브에서서벗어난 자치단체수
  기에 패널티 또는인센티브를 받은자치단체수
       기까지패널티또는인센티브에서벗어난자치단체가없을확률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널티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로 인해 인센티브와 패널

티가 다른 지속기간이 유발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효용함수에 따르면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해 자치단체는 별도의 선호를 

갖지 않겠지만, 전망이론에서는 패널티에 보다 높은 선호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인

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별도의 선호가 없다면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지속기간에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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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다른 선호가 있다

면 실제 동일한 처분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유발될 것이다. 이를 검

정하는 방법에는 도출되는 생존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검정통

게량을 이용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함수 비교 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순위 검정(log-rank test)을 활용하여 집단 간 생존함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고자 한다. 보통교

부세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광역자치단체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재정여건, 행정규모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만을 분석에 포함한

다. 또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 운영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직

접 교부받지 않는 광역시 내의 69개의 자치구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구득이 가능한 2012년부터 2018년을 대상으로 한다. 인

센티브제도가 1997년부터 운영이 되었으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자료구

득의 한계로 2005년부터 구득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

화하여 2005년부터 적용할 경우 각기 다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

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산정기준이 비교적 동일한 2012년부터 2018년의 

7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2. 변수구성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정책순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지속기간으

로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사건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시간은 연

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지속되는 기간으로 정의한

다. 본 연구의 주제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정책도구에 대한 정책순응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시간과 사건의 정의가 요

구된다. 따라서 페널티에 대한 정책순응을 분석하는 경우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최초로 페

널티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기간이 시간으로 인식되고,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로 최초 발현되는 

시기부터 지속되는 기간까지가 시간으로 인식된다. 일례로 A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페널티를 받다가 2015년부터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경우 시간은 3년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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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간 외에도 생존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는 2018년 이후에 대해서는 처분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부언하면 일부 사례는 처분

이 2016년에 끝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례에서는 2018년 이후에

도 페널티가 지속되거나 혹은 인센티브가 지속될 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찰종료로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처분이 2018년에도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

찰종료로 인식하여 코딩한다. 

<표 2> 생존분석을 위한 시간 및 사건의 정의 

변수 내용 자료출처

시간 ∙최초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처분 이후 처분 지속 기간 행정안전부, 연도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사건
∙처분(페널티 및 인센티브) 종결 = 1 (2018년까지 처분 종결)
∙처분(페널티 및 인센티브) 관찰 종료 = 0 (2018년에도 처분 지속)

Ⅳ. 분석결과

1. 수입분야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석 

생존분석의 시간적 범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동안 수입 인센티브 처분을 최초로 

받은 해부터 페널티를 받을 때까지 인센티브의 지속 기간을 대상으로 K-M 추정을 통해 생존

율을 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분야의 인센티브는 최초 처분 후 

1년만 지속되는 경우가 전체의 48.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생존기간이 2년 미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인센티브가 지속된 자치단체 수는 27개에 불과하며 3년간 지속

된 자치단체의 수는 14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아 

자치단체가 세입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의 목적에 일정수준 이상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 지역의 인센티브 지속 기간

이 군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 지역의 경우 2년간 인센티브가 지속되는 

비율이 약 32.8%이나 시 지역은 12.2%로 급감하여 군 지역에 비해 인센티브의 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유인체계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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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수입분야 인센티브 K-M 추정 결과  

지역 기간 자치단체 수
(t+1)년도 

미해당 자치단체 수
중도절단 생존확률 표준오차

전체

1 120 62 31 0.483 0.045

2 27 12 1 0.268 0.052

3 14 6 1 0.153 0.046

4 7 6 0 0.021 0.021

5 1 1 0 0.000 -

시

1 47 24 15 0.489 0.072

2 8 6 - 0.122 0.077

3 2 1 - 0.061 0.057

4 1 1 - - -

5 - - - - -

군

1 73 38 16 0.479 0.059

2 19 6 1 0.328 0.064

3 12 5 1 0.191 0.060

4 6 5 - 0.031 0.030

5 1 1 - - -

<그림 3> 수입분야 인센티브 생존분석 결과(좌: 전체, 우: 시군별) 

페널티의 지속기간에 대한 생존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술하였던 인센티브보다 생

존기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지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페널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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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속될 확률은 64.9%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처분이 지속되지 않는 시점

은 4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페널티가 지속되는 기간이 인센티브에 비해 긴 것으로 확인된다.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페널티의 지속기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다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 지역에

서는 페널티 지속기간이 4년일 확률이 64%이나 군 지역에서는 동기간 지속될 확률이 35.3%

로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페널티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교부세 인센티브 제

도가 기대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생존분석 결과에서는 페널티를 받게 되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 정책이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수입분야 페널티 K-M 추정 결과

지역 기간 자치단체 수
(t+1)년도 

미해당 자치단체 수
중도절단 생존확률 표준오차

전체

1 157 34 - 0.783 0.092

2 123 14 1 0.649 0.036

3 108 15 2 0.597 0.039

4 91 16 1 0.492 0.040

5 74 6 3 0.452 0.040

6 65 26 2 0.271 0.036

7 37 - 37 0.271 0.036

시

1 75 11 - 0.853 0.040

2 64 5 - 0.786 0.047

3 59 7 - 0.633 0.053

4 52 4 - 0.640 0.055

5 48 3 3 0.600 0.056

6 42 13 1 0.414 0.057

7 28 - 28 0.414 0.057

군

1 82 23 - 0.719 0.049

2 59 9 1 0.609 0.053

3 49 8 2 0.510 0.055

4 39 12 1 0.353 0.053

5 26 3 - 0.312 0.052

6 23 13 1 0.135 0.039

7 9 - 9 0.13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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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입분야 페널티 생존분석 결과(좌: 전체, 우: 시군별) 

수입분야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수준이 각 정책수단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수입분야의 정책수단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지속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곡선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로그순위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초기 변화량에 가

중치를 두는 wilcoxon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한편 지자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책수단별 생존곡선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 지

역 및 군 지역 모두에서 전체 지역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책수단별로 지속기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시 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표 5> 정책수단별(인센티브, 페널티) 생존율 차이 검정 

구  분 로그순위검정 wilcoxon 검정

전체 62.04*** 45.66***

시 39.83*** 31.27***

군 21.39*** 14.95***

주1)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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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입분야 정책수단별 생존곡선 비교  

<전체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국 페널티와 인센티브라는 정책수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

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입 분야의 페널티 비중이 인센티브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페널티를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페널티의 지속기간이 인센티브의 지속

기간에 비해 더 짧아야 하나 분석 결과는 페널티의 지속기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전망

이론에서 인센티브보다 페널티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결과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후술할 세출분야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수입 분야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수입분야의 평가 지표들은 세출분야의 평가지표에 비해 달성하기가 어려운 지표이

다. 세출분야의 지표는 인건비 절감, 의회운영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기존의 낭비적

인 세출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수입분야의 지표들은 



178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119호)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지표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술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장기간 지속되고 

패널티는 단기간만 지속되지만 세입분야에서는 패널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패널티가 인센티브 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는 성과지표의 달성이 어렵기 때

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 지역에서는 군 지역에 비해 인센티브의 지속 기간이 짧고 패널티의 지속기간은 길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의도한 정책 효과가 시 지역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는 낮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시 지역의 자체수입비율 평균은 

16.28%이나 군 지역은 5.6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입원이 적은 군 지역이 

세외수입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시 지역에 비해 세입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6> 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여건 비교(2018년 기준)

(단위 : %)

구  분 재정자립도(당초) 자체수입비율 자체세외수입 증감율

시 평균 37.9 18.26 4.96

군 평균 18.5 5.65 6.81

자료: ‘지방재정365’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재구성 

2. 세출분야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석 

세출분야의 인센티브 지속기간을 K-M 추정을 통해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세출분야의 인

센티브는 2년간 지속될 확률이 64.3%, 3년간 지속될 확률은 47.7%로 수입분야의 인센티브

에 비해 상당히 길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출분야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어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 낭비의 절감 등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 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인센티브 

지속기간이 더 길게 도출되고 있어 군 지역의 정책순응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언하면 군 지역과 시 지역의 생존율 변화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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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지역에 비해 생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세출분야 인센티브 K-M 추정 결과 

지역 기간 자치단체 수
(t+1)년도 

미해당 자치단체 수
중도절단 생존확률 표준오차

전체

1 157 35 - 0.777 0.033

2 122 21 - 0.643 0.038

3 101 26 - 0.477 0.039

4 75 20 - 0.350 0.038

5 55 12 2 0.273 0.035

6 41 12 6 0.193 0.031

7 23 - 23 0.193 0.031

시

1 75 19 - 0.746 0.050

2 56 13 - 0.573 0.057

3 43 11 - 0.426 0.057

4 32 8 - 0.320 0.053

5 24 8 1 0.213 0.047

6 15 5 2 0.142 0.040

7 8 - 8 0.142 0.040

군

1 82 16 0 0.804 0.043

2 66 8 0 0.707 0.050

3 58 15 0 0.524 0.055

4 43 12 0 0.378 0.053

5 31 4 1 0.329 0.051

6 26 7 4 0.240 0.047

7 15 0 15 0.24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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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출분야 인센티브 생존분석 결과(좌: 전체, 우: 시군별) 

한편 세출분야의 페널티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것과는 상이하게 지속

기간이 매우 짧게 도출되었다. 전체 지역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센티브는 분석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페널티에서는 최장 3년까지만 페널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널티가 짧게 지속되는 것은 결국 페널티 처분을 받은 후 이를 회피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세출분야의 페

널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책순응이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

는 수입분야의 페널티가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유사한 페널

티 지속기간을 보이고 있다. 시 및 군 지역 모두에서 페널티를 경험하고 2년차에는 페널티를 

경험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하였던 세출 분야의 인

센티브에서 시 및 군 지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던 것과 상이한 결과이며, 수입분야의 페널티 

분석에서 시 및 군 지역 간 차이와도 상이하다. 따라서 세출 페널티에 대해서는 시와 군 지역 

모두에서 페널티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세출분야 페널티 K-M 추정 결과

지역 기간 자치단체 수
(t+1)년도 

미해당 자치단체 수
중도절단 생존확률 표준오차

전
체

1 134 96 17 0.283 0.038

2 21 15 1 0.081 0.039

3 5 5 9 - -

시 1 67 49 6 0.26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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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출분야 페널티 생존분석 결과(좌: 전체, 우: 시군별) 

마지막으로 세출분야의 정책수단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로그순위 검정과 wilcoxon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출 분야에서도 수입 분야와 마찬가지로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지속기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페널티의 지속기간이 인센티브에 비

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지역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인센티브의 지속기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자치단체별 평균 페널티 규모가 인센

티브에 비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의 지속기간이 인센티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 짧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가 인식하는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가중치가 

페널티에 보다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역 기간 자치단체 수
(t+1)년도 

미해당 자치단체 수
중도절단 생존확률 표준오차

2 12 9 1 0.067 0.036

3 2 2 - - -

군

1 67 47 11 0.298 0.055

2 9 6 - 0.099 0.050

3 3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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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책수단별(인센티브, 페널티) 생존율 차이 검정 

구  분 로그순위검정 wilcoxon 검정

전체 107.11*** 92.13***

시 47.88*** 41.61***

군 57.93*** 49.78****

주1) * p＜0.1, ** p＜0.05, *** p＜0.01

<그림 8> 세출분야 정책수단별 생존곡선 비교  

<전체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세출분야의 분석결과에서는 수입분야의 분석 결과와는 상이하게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의도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패널티를 받게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낭비적인 세출을 절감하고 인센티브는 보다 길게 지속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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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센티브가 지속되는 기간은 통게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패널티가 짧게 지속되고 있어 전

망이론 등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부정성 편향이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망이론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재정여건이라는 준거점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인센티브 지속기간이 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 지역 대비 군 지역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간 차이를 확인하는 통게검정

량이 보다 크다는 점은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가치 부여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시 및 군 지역의 세출절감 노력 수준을 비교해보면 의회경비, 업

무추진비 절감에 있어서 군 지역이 시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은 시 

지역이 높은 절감노력을 보인다. 

<표 10> 자치단체 유형별 세출절감 노력 비교(2018년 기준)

구  분 지방의회 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시 평균 20.09 17.84

군 평균 27.94 20.52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재구성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수입 분야와 세출 분야에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공

존하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에 비해 페널티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인센티브에 비해 페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웅이 유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존

분석에 따르면 세출분야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에에서도 페널티의 

지속기간이 인센티브의 지속기간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들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을 주는 인센티브에 비해 현재 확보된 재원을 감액

하는 페널티가 보다 강한 정책순응을 이끌어내는 정책수단임을 시사한다

현재 교부세 인센티브 산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

입을 산정하는 과정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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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분이라는 명목하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최종 인센티브나 페널티 처분액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 즉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

하게 된다. 또한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기준들은 예산부서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

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지방의회 경비 절감은 지방의

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행사･축제 경비 절감 등은 행사･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 부서의 노

력을 요구한다.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은 타 부서의 지원을 확보하기에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세출 축소 등은 좁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및 지방의회, 넓게는 사업과 관

련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

기보다는 페널티를 회피하는데 보다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이은미

(2016)의 결과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부정성 편향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최윤열(2004)에서 언급하듯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불확실성 속

에서 페널티에 따른 손실회피에는 적극적이지만 인센티브를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가시적인 

손실과 불확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전망이론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에 따라 

인식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규모가 크지 않은 자치단체

에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처분 규모가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인지되고 있

어 페널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결국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부정성 편향이 보다 강해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갖는 부정성 편향

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 및 

분석벙법 등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의 시간

적 범위로 하기에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를 지닌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평가기준의 변화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

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생존분석의 수행과정에서 비연속적으

로 나타나는 동일 처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발견될 때는 짧

은 기간만 지속되다가 추후 인센티브나 페널티의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더라도 분석에는 포

함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처분의 지속기간을 정책순응으로 인식하고 있

으나 생존분석에서의 처분 지속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다. 생존분석에서 처분

시간을 종속변수로 보고 있으나 처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과 단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한 명

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였다. 생존분석에서는 처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정책순응과 약한 정책순응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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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확한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들이 보완된 보다 심

층적인 부정성 편향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추후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속기간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민

감도 분석 등이 포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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